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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변경 대비표 ] 
 

1. 펀드명 : 우리프랭클린미국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 

2. 효력발생일 : 2023.10.27 

3. 정정사유 

- 클래스 신설 

- 환매수수료 삭제 

-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

 

<집합투자규약> 

구분 변경 전 변경 후 

클래스 신

설 
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

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

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

1~7. <생략> 

8~13. <신설> 
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

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

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

1~7. <생략> 

8. CLASS A-e 수익증권 : 판매수수료가 징

구되는 수익증권으로 판매회사의 전자매체

(온라인)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투자

자 

9. CLASS C-P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

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

금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

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

정∙설립된 경우는 제외) 

10. CLASS C-Pe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

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

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

라인) 전용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

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

전용으로 설정∙설립된 경우는 제외) 

11. 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 : 집합투자

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

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

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

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

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(단, 근로자

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

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∙설립된 경우는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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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) 

12. CLASS C-P1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

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

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

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

13. CLASS C-P1e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

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

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

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전자매

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 

클래스 신

설 
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

① <생략> 

1~7. <생략> 

8.~13. <신설> 
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

① <좌동> 

1~7. <좌동> 

8. CLASS A-e 수익증권 

9. CLASS C-P 수익증권 

10. CLASS C-Pe 수익증권 

11. 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 

12. CLASS C-P1 수익증권 

13. CLASS C-P1e 수익증권 

클래스 신

설 

제39조(보수) 

③ <생략> 

1~7. <생략> 

8~13. <신설> 

제39조(보수) 

③ <좌동> 

1~7. <좌동> 

8. CLASS A-e 수익증권 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0% 

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35% 

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% 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 % 

9. CLASS C-P 수익증권 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0% 

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52% 

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% 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 % 

10. CLASS C-Pe 수익증권 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0% 

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26% 

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% 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 % 

11. 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 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0% 

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23%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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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% 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 % 

12. CLASS C-P1 수익증권 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0% 

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60% 

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% 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 % 

13. CLASS C-P1e 수익증권 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0% 

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30% 

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% 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 % 

클래스 신

설 

제40조(판매수수료) 

① 판매회사는 CLASS A 수익증권을 판매

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

가로 <추가>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

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

있다. 

② CLASS 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

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

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

1,000으로 나눈 금액)의 100분의 0.5범위로 

한다.  

 

제40조(판매수수료) 

① 판매회사는 <삭제> 수익증권의 판매행

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

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

료를 취득할 수 있다. 

 

② <삭제>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

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

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

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호의 종류 수익증

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

한다. 

1. CLASS A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% 

이내 

2. CLASS A-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

0.25% 이내 

환매수수료 

삭제 

제41조(환매수수료) 

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

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

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

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

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

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

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

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

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 

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

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

제41조(환매수수료) 

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

는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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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을 

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

한다.  

[CLASS A, CLASS S 수익증권] 

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10% 

2. 30일 이상 : 없음  

[CLASS A,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

른 수익증권] 

1.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

2. 90일 이상 : 없음 

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

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

통장거래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

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

를 면제할 수 있다. 

환매수수료 

삭제 

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 

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

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

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

고, 이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

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항 

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 

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

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

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

다. 다만,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

하지 아니하다. 

 

환매수수료 

삭제 
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

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

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
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

③ <삭제> 

클래스 신

설 

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

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

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 따라 통장거래 등

을 할 수 있다. 

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

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

익증권저축약관”(C-P1, C-P1e 클래스의 경

우에는 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

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

 

 

<투자설명서> 

구분 변경 전 변경 후 

기준일자 

변경에 따

른 업데이

트 

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

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

- 

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

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
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

클래스 신 [요약정보] 투자비용 [요약정보] 투자비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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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<신설> <표1> 

환매수수료 

삭제 

[요약정보] 환매수수료 

[Class A, Class S 증권 투자신탁] 

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10% 

2. 30일 이상 : 없음 

[Class C, Class C-e, Class C-I, Class C-F, 

Class CG 증권 투자신탁] 

1.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

2. 90일 이상 : 없음 

※ 단,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

[요약정보] 환매수수료 

해당사항 없음 

클래스 신

설 

[요약정보]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

<신설> 

[요약정보]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

개인연금(P1)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

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

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

입니다. 

퇴직연금(P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

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

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(단, 근

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

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∙설립된 경우

는 제외) 

클래스 신

설 

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제2부. 1. 

집합투자기구의 명칭 

<신설> 

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제2부. 1. 

집합투자기구의 명칭 

Class A-e: E7298 / Class C-P: E7299 / 

Class C-Pe: E7300 / Class S-P(퇴직): 

E7302 / Class C-P1: E7303 / Class C-P1e: 

E7304 

기준일자 

변경에 따

른 업데이

트 
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9. 집

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, 13. 보

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

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

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

- 
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9. 집

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, 13. 보

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

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

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
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

클래스 신

설 

제 2 부. 6. 나. 종류형 구조 

기타 

<신설> 

제 2 부. 6. 나. 종류형 구조 

기타 

개인연금(P1) 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

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

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

기구입니다. 

퇴직연금(P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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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

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(단, 근

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

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∙설립된 경우

는 제외) 

환매수수료 

삭제 

제2부. 10. 다. 기타 투자위험 

조기환매위험 :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

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

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

속됩니다. 

제2부. 10. 다. 기타 투자위험 

<삭제> 

클래스 신

설 

제 2 부. 11.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

<신설> 

제 2 부. 11.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

수수료선취-온라인(A-e) : 선취판매수수료가 

징구되고, 판매회사의 전자매체(온라인)를 

통하여 매수할 수 있는 수익증권 
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P) : 근

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

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

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∙설

립된 경우는 제외) 
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Pe) : 근로

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

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

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

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

정∙설립된 경우는 제외) 

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(퇴

직))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

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

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

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

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

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(단, 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

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∙설립된 경

우는 제외) 
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-P1) : 소

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

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

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

않는 수익증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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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-P1e) : 소

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

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

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

않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 

환매수수료 

삭제 

제 2 부. 11. 나. 환매 (4) 환매수수료 

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

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

부과하며,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

산으로 편입됩니다.  

[Class A, Class S 증권 투자신탁] 

1.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10% 

2. 30 일 이상 : 없음 

[Class C, Class C-e, Class C-I, Class C-F, 

Class CG 증권 투자신탁] 

1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

2. 90 일 이상 : 없음 

제 2 부. 11. 나. 환매 (4) 환매수수료 

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

습니다. 

환매수수료 

삭제 

제 2 부. 13.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

수수료 

선취판매수수료 

<추가> 

 

환매수수료 

Class A, Class S 수익증권 : 30 일 미만시, 

이익금의 10% 

Class C, Class C-e, Class C-I, Class C-F, 

Class CG 수익증권 : 90 일 미만시, 이익금

의 70% 

제 2 부. 13.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

수수료 

선취판매수수료 

Class A-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25% 

이내 

환매수수료 

없음 

클래스 신

설 
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

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

보수• 비용 

<신설> 
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

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

보수• 비용 

<표 2> 

 

 

<간이투자설명서> 

구분 변경 전 변경 후 

기준일자 

변경에 따

른 업데이

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

용전문인력 

- 

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

용전문인력 
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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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 

클래스 신

설 

투자비용 

<신설> 

투자비용 

<표1> 

환매수수료 

삭제 

환매수수료 

[Class A, Class S 증권 투자신탁] 

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10% 

2. 30일 이상 : 없음 

[Class C, Class C-e, Class C-I, Class C-F, 

Class CG 증권 투자신탁] 

1.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

2. 90일 이상 : 없음 

※ 단,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

환매수수료 

해당사항 없음 

클래스 신

설 

집합투자기구의 종류 

<신설> 

집합투자기구의 종류 

개인연금(P1)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

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

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

입니다. 

퇴직연금(P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

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

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(단, 근

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

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∙설립된 경우

는 제외) 

 

<표 1> 

클래스 종류 

투자자가 부담하는 

수수료 및 총보수 및 비용 (단위 : %) 

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

투자기간별 총보수·비용 예시(단위:천원) 

판매 

수수료 
총보수 

 
동종유형 

총보수 

총보수 

⋅비용 
1년 2년 3년 5년 10년 

판매보수 

수수료선취-

온라인(A-e) 

납입금액의 

0.25%이내 
0.4900 0.3500 0.6300 1.3387 161 302 448 757 1,631 

수수료미징구-

오프라인-

퇴직연금(C-P) 

없음 0.6600 0.5200 - 1.5087 154 313 477 823 1,799 

 

<표2> 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

종류 수수료선취-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부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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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

(A-e) 

미징구-

오프라인-

퇴직연금 

(C-P) 

미징구-

온라인-

퇴직연금 

(C-Pe) 

미징구-

온라인슈퍼-

퇴직연금 

(S-P(퇴직)) 

미징구-

오프라인-

개인연금 

(C-P1) 

미징구-

온라인-

개인연금 

(C-P1e) 

시기 

집합투자업자 

보수 
0.1000 

최초설정일 

로부터  

매 3 개월 

후급 

판매회사 보수 0.3500 0.5200 0.2600 0.2300 0.6000 0.3000 

신탁업자 보수 0.0300 

일반사무관리회사 

보수 
0.0100 

총보수 0.4900 0.6600 0.4000 0.3700 0.7400 0.4400 

기타비용 - - - - - - 
사유 

발생시 

총보수∙비용 비율 0.4900 0.6600 0.4000 0.3700 0.7400 0.4400 - 

동종유형 총보수 0.6300 - - - - - - 

합성 총보수∙비용 

비율(피투자펀드

의 총보수∙비용 

포함) 

1.3387 1.5087 1.2487 1.2187 1.5887 1.2887 - 

증권거래비용 - - - - - - 
사유 

발생시 

 

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• 비용 

(단위: 천원) 

구분 
투자기간 

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

수수료선취-

온라인(A-e)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75 127 182 298 639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

(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) 
161 302 448 757 1,631 

수수료미징구-

오프라인-

퇴직연금(C-P)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67 138 211 368 822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

(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) 
154 313 477 823 1,799 

수수료미징구-

온라인-

퇴직연금(C-Pe)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41 84 128 224 505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

(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) 
127 259 396 686 1,509 

수수료미징구-

온라인슈퍼-

퇴직연금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38 77 119 208 468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

(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) 
124 253 387 670 1,475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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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S-P(퇴직)) 

수수료미징구-

오프라인-

개인연금(C-P1)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76 154 237 411 918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

(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) 
162 329 502 865 1,886 

수수료미징구-

온라인-

개인연금(C-P1e)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45 92 141 246 554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

(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) 
131 267 409 707 1,554 

 


